
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일부개정 주요내용

 차량 정밀안전진단 최초 시점을 차령 20년으로 강화(제2장 12.4.1., 별표4 7.)

ㅇ 철도차량의 최초 정밀안전진단은 차량 제작․등록 후 20년에 실시 

* (행정예고 결과 반영)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5년 내 도래하는 차량 등은

차령 20년이 되는 날부터 5년 이내 진단하도록 경과 규정 마련

ㅇ 20년 경과된 차량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방안 수립

* (기술심의위 결과 반영) “기대수명을 초과한 철도차량의 사용금지” 관련 조문은

영업권․재산권 제한사항이므로 추후 법률 제․개정 통한 추진 검토

 철도 주요부품 지정 및 관리방안 도입(제2장 12.7.3., 12.7.4.)

ㅇ 주요 핵심부품과 고장빈발부품을 철도안전 주요부품으로 지정하여 

교체․정비주기 관리

ㅇ 철도안전 주요부품은 신뢰성 기반 유지보수체계를 적용․관리

 주요 안전관리 내용 강화

ㅇ 유지관리 기준에 점검항목, 점검주기 등을 포함하도록 내용 명확화

(제2장 12.3.2.)

ㅇ 노후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의 교체계획 수립 추가(제2장 12.6.3.)

ㅇ 사이버 테러 대책에 관제시스템을 포함하여 수립(제2장 7.3.1.)

ㅇ 인력변경 시 적정성 검토 절차 수립․시행(제2장 11.3.2. 및 12.2.2)

- 열차운행․유지관리 인력 변경 시 안전관리 인력의 적정성 검토절차 수립

ㅇ 철도시설물 중 일반인 출입금지 시설을 지정․관리(제2장 11.8.3.)

- 철도차량 정비․주박시설, 위험물 보관장소 등을 일반인 출입금지 

시설로 지정하여 관리

ㅇ 철도운영자의 자체 운영규정 수립․변경시 우리 부 제출(제3장 제1호․제2호)


